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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

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- 중앙일보 12월 7일자 보도 관련 -

○ 12월 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‘340억어치 팔린 염색샴푸…

KAIST․식약처 충돌한 까닭은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인터뷰 내용

□ 이 교수는 (중략). 그는 “현행법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

지정한 염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한다. 그런데 기존 

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

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”

2. 설명 내용

□ 12월 7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중 염모 효과가 있는 새로운 

기능성 성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(또는 보고)를 받을 수 있는 

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염모제, 즉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며 

이 경우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염모제에 

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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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상기 규정에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

하고자 한다면 「화장품법」제8조제6항 및 「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

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

사용기준의 지정·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,

-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

대하여 표시 광고하면서 유통·판매할 수 있습니다.

□ 참고로,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

이에 대하여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입니다.


